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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용

1.1 용

 공사시 는 도시림 공사에 용한다.

1.2 용

1) 계도  간에 상   경우에는 에  용한다.

①   질 답

② 공사시

③ 계도

④ 량내역

2)  공사시  과   시  내용간에 상   경우에는   시 에 시  내용

 우  용한다.

1.3 규 우

공사시  포함한 계도  내용  한민  규  규 과 상  경우(건  공사 에 규가 

변경 고 변경  규 에  할 경우  포함한다)는 한민 규  규  우 하여 하여  한다.

1.4 감독  경

  리  주처에 통지 는 하는 는 감독원  경 하여  한다.

1.5 공사시

공사별  건 공사 행  한  계  가 , 계도 에 시하  곤 하거나 편한 내

용과 당해 공사  행  한 재료, 공 , 질시험  검사등 질 리, 리계  등에 한 사항  하

고, 당해 공사  특 , 지역여건, 공사  등  고 하여 공사별, 공 별  하여 시행하는 시공  말한다.

(건 리  시행규  14  2 3항 4 에 근거함)

1.6 계변경

1) 계변경 사

 다 과 같  사 가 생하여 계  변경  가피할 경우에는 주청  승  득하여 변경시행할 

 다.

1) 계  내용  하거나 누 ․  는 상  는   

2) 지질․용 등 공사  상태가 계  다  

3) 당해공사  변경  는 가공사  생

4) 특 공  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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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공 계  변경

6) 시공  변경

7) 타 공사  한 행  하여 변경  필 한 사항

8) “1.3 규 우 ”에  계  내용  규   다  사항

9) 계  당해공사  지 재 계   시 가 합 지 는 사항

2. 용어  

2.1 감독원

“감독원”  함  주   에게 감독원  통고한  그  리   보  포함하여 

에 상주하  당해 공사 에 감독업  책 지는 주감독  말하  주 가 감리원  한 경우에는 감

리원  감독원  신한다.

2.2 

 함   공사계  체결한 연    말한다. 

(공사계  건 2  2항)

2.3 리

‘ 리 ( 리 )’  함  계 규에 하여  지 하는 책 시공  그  공사

리  리, 타 공사업  시행하는 원  말한다.

2.4 계

‘계 ’  함  계 , 계 , 공사 찰 , 공사계  건, 공사계  특 건  산 내역  말한다.

2.5 계

‘ 계 ’  함  공사시 , 계도 , 내역    말한다.

2.6 지시

‘지시’  함  감독원(  주 , 감리원)  리 (  )에게, 한  내에  필 사항  지시하고 실

시케 함  말한다.

별 첨 - 감독  청에 한  목  , 식, 목, 시비등 여건에 맞 어 감독  지시에  

 시행하도  한다.

2.7 승

‘승 ’  함  (  리 )  청  사항에 해, 감독원(  주 , 감리원)  한  

내에  허 함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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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8 

‘ ’  함  감독원(  주 , 감리원)과 리 (  )  등한 에  합 함  한다.

2-9. 지 리

‘ 지 리’  함  시공  각 공 별 지 리  공사 료 후 공시 지  지 리, 공 후 간

(보통 하 간에 루어지는 공 )  지 리  별도  계 건에 한 경 지 리 공 에  행하여지는 

지 리  포함한다.

3. 공사시행

3.1 감독원  한과 

1) 감독원  계  건 리 에 규   내에  한  행사한다.

2) (  리 )  공사에 한통지, 연 , 보고 등  할 경우에는 드시 감독원  경 하여  하고 

감독원   검 , 한다.

3) 감독원  직 ,  등  사항  주 가 에게 통지한다.

4) 지시 는 승 사항  계변경  사 가  경우, 감독원  결   내에  한  행사할  다.

3.2 리

1) 는 공사착공 에 “공사계 건 14 ”  리  , 주처  승  득한 후 공사착  

함께 항상 에 상주하여  하  계  감리원  지시에  공사  단   공사에 한 든 

사항  처리하여  한다.

2) 는 주청  하는  등 별  에 하여  하  리  보 할  는 사  

공 별  업량에  감리원과 후에 에 상주 시켜  한다.

3) 리  상  각 들  (사진첨 )  감리원에게 할 것  착공과 동시에 원  

직  하여 감리원  승   한다.

4) 리   보 사는 공사진행  타사항 체에 해 도  책 과  행하는 것  본다.

3.3  책

가. 계도  검

1) 는 공사 착 에 계도   검 하고, 계도  , 누  등  하여 공사에 못  

생하거나 공 가 지연 지 도  한 하여  한다.

2) 계도  검 결과  같  경우가  에는 해당공사 착  15  지 리  검 견

 첨 하여 감독원에계 통지하고 감독원  해  는 지시   후에 공사  시행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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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“1.6 계변경”에 시한 사 가 는 경우

② “공사   ”에     필  하는 사항  는 경우

③ 계도  같  시공하는 것  가능한 사항  는 경우

④ 공사 간 연  필  하는 사항  는 경우

⑤ 타 건 업 가 지  리가 다고 생각 는 가비용  는 경우

⑥ 타 하 생  우 는 사항  는 경우

3) 가 감독원에 통지하지 니하거나 감독원  해  는 지시  내리  에  행한 공사에 하여

는 량  하지 는다. , 가  시행한 공사에 하여 감독원  원상복 나 시 지시가 

 는  담  시 행하여  한다.

나. 책  한계

1) 는 리  등 가 당해 공사  하여 ․지 ․고용한    납 계  는 하도

계  체결한  공사  한 행   결과에 한 체  책  진다.

2) 공사목  감독원에 도하  에 생한 공사목  , 염, 실, 변  등  한 피해나  

등  3 에게 끼  해에 하여는 가 체, 원상복 , 해 상 등 체  책  진다.

3) 가 감독원에 하여 행하는 보고, 통지, 청,  는 는  하여 만 그  

생한다.

다. 리  등  상주

1) 가 지 ․ 한 리 , 원, 리 , 질 리 담  는 질 리 , 시험사는 에 상

주하여  한다.

2) 공사   는  착공지연 간 동  원, 리 , 질 리  담  는 질 리 , 시험

사 등  상주여   원  등에 하여는 감독원과 하여 한다.

3.4 누 사항

도 에 시하지  사항, 누 , 등   경우 도  마 리, 맞  등  계  재료  , 

공  사 한 변경 는 에 는 간  량 감 등  경미한 변경  감독원과 하여 내역변경 없  

 담  시공한다.

3.5. 시공시 필 비용

공사시공에 어  다  각항에 필 한 비용  가 담한다.

1) 공사시공도에  시공 는 공사에 어  사 에  감독원  지시하는 경미한 보  는 필 한 시

   에 하여 생 는 비용



- 7 -

2) 공사시 , 도 내역 , 도 등에 지  사항 도 공사시행  격상 당연  필 한 경미한사항

3)   공 등  검사에 필 한 

4) 가 담하는 계, 등  시험  검사  함께 할  

5) 계 공 , 계  청에 한 

6) 공사시행에 지  는 가 등, 간 , 우편함등  처리

7) 공사시행상 필 한 시 , 간 시 등

8) 경미한 가공  처리

9) 공사  공사 역내  도   도 등  지, 보

10) 공사용 계, , 재등  운  도  상하   처리

11) 도 , 시 에 시 지  공사에 어 시공상 필  하는 경미한 계, 각  계산  타  료

12)  책  한  3 에  해보상

3.6. 공사 한 연

가 “공사계 건 26  1항”에  계 간(공사 한) 연  감독원에 청할  는 는 

공사 공 “상  주공  해당 연 사  하여 가피하게 지연   과할  없 , 주 계

 감 하여 감독원과 하여 한다.

3.7 계변경

가 계변경 사

는 다 과 같  사 가 생하여 계도  변경  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  승  득하여 변경시행

할  다.

1) “공사계 건 19  1항”에  가 감독원  감독원에 통지한 다  각  사

① 계도  내용  하거나 누 ․  는 상  는   

② 지질․용 등 공사  상태가 계도  다  

2) “공사계 건 19  4항”에  감독원  감독원  에게 통보 한 다  각  사

① 당해공사  변경  는 가공사  생

② 특 공  삭

③ 공 계  변경

④ 시공  변경

⑤ 타 공사  한 행  하여 변경  필 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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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계도  내용  규   다  사항

4) 계도  당해공사  지 재 계   시 가 합 지 는 사항

5) 타  공사시  각 에 시 어 는 사항

3.8 량  

공사  검사 결과, 량   합 시공 에 하여는 량  하여 공사  지 할  다.

3.9. 하

가) 하  

가 공사  하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  담당하 에 합한   능  는  해당 공사

 허 지  하  하여, 해당 공사 착  에 동 허 사본과 실  하여 감독원 승

  한다.

나) 하 에  주지

는 감독원  지시, 승 ,  결  사항   보에 한 사항에 하여 하 에게 철  

주지시킨다.

다) 하  시행계  등

1) 는 하  시행하  에 하 시행계  감독원에 하여  한다. 한, 해당 공사 착  

30 지 하  계  체결하여  한다.

2) 하 시행계 에는 다  사항  포함 어 어  한다.

① 하  업

② 하  계

③ 하 계  

) 감독원  주 공  질 보  하여 필 한 경우에는 하  고  하는 업체에게 견본시공  하게 하

거나 시공도  케 한 후 그 결과  평가하여 가  우 하다고 단 는 에게 하  하도  에게 

고할  다.

3.10 지  등

는 공사  에 는 건, 지 에 는 건 는 철거재   , 해, 처  는 사용하지 못한

다.

3.11.  규  등  비

는 공사  원 하고 신 한 진  한 질 리  하여 사 실 는 시험실에   

규  등  상시 비 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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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공사  한 계  사본 체

2)  지 재 계   재시

3) 계    건   규  

4)  한 산업규격 (KS)

3.12.  별도 공사

별도 시공  공사에 어 는 그 공 과 에 하여  하  상  연 하여 원만  진행시키  

에 하는 비 공사  본공사  가 등  상  사용케한다.

3.13. 공청, 타에  

는 계 공청   필 한 경우 허가, 신고, 검사 등   비용  감독원  행하여 신

하게  행하여  한다.

3.14. 공사보고  공사사진

가. 공사 보

공사계   진도,  역, 재료 , 천 등  상  재한 공사 보  지시 식에 하여 3  하

고 공사진척 나 시공에 하여 하고 지시  는다.

나. 공사보고

에 한 보고 는 지시사항에 한 실시여 에 하여 감독원  에  한다.

다. 공사 사진 (천연색)

1) 공사가 시행  과  할  도  사진  찍어 2  한다.

2) 사진  크 는 7.5㎝ × 12.5㎝ (3"×5")

3) 공사사진에는 , 내용  하고 가 날 한 후 감독원에게 한다.

3.15 사용재  승

1) 는 공사에 사용 는 든 재료는 신 어  하 , 재 사용하  30 에 재사용 승 신청  감독

원에게 하여 승   한다.

2) 는 재생산  생산시 , 질 리 도, 매실 , 재  질검사  등  합  검 하여 

공사  목 ( 질 보, 공 , 사고 지) 달  하여 가  합하다고 는 재료  하여  

한다.

3) 감독원  재료승 과 에   심사하여 합격 재는 시  체하여 다시 승  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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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계 간  연  할  없다.

4) 가 합격  재료  시 동하지 거나  처하지  경우 감독원   합격  

재료  거하거나  처시킬   그 비용  가 담한다.

5) 재료사용 승 신청 에는 다 사항  포함 어  한다.

① 재견본  재 질에 한 보 나 시험

② 사에 한 료

( 본 , 생산시 , 실 , 보   비, 체 질 리계 등)

③ 규격 나 

④ 취 , 사용  등에 한 료

⑤ 타 감독원  하는 료 (해당 재  하게  사  근거등)

3.16 시공 계도  검

공사착공   감독원  견실시공  철 한 감리업  행  해 시공 계도  검 하여  하  

는 NON CONFORMANCE REPORT(  보고 )  하여  한다.

3.17 공사  지

건 리  28  4, 동시행  54  2  규 에 거하여 감독원  다 과 같  경우 공사   

는  지시킬  다.

1) 가 계도  상 한 시공  하거나 한 시공  할  는 시 지시  하여도 시 지  

2) 한 시공  하거나 특별한 사 없  공사  지연시킬 경우

3) 후 건 는 천재지변  하여 실시공   우 가  경우

4) 특별한 행사가  

3.18 지시사항  행

1) 공사시공에 어  공청  , 승 사항 등  해  한다.

2) 감독원  공사 시공상 필 한 사항  에게 지시하  는 실  행하여  한다.

3.19 업시간

1) 원  간 업  업  할  없 , 공 계 상 가피하게 간 업  시행해  할 경우에는 

공 , 원, 업시간, 책    등  하여 감독원  승  는다.

2) 공사시행  편 상 업시간  연 , 단 , 간 는  업  지시할 경우 시공 는 에 하여  하

,  경우에도  항  규 과 같  계  규 에 한  지시하  는 에  한다.

3.20 시공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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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각 공사  각 단계마다 검사  득하여 승   후 다  공 에 착 한다.

2) 시공후에 검사가 가능하거나 곤 한 공사  감독원  하에 시공하고 공사 사진 하여 하여

 한다.

3) 계 비, 비등  공사는 후공사에 비하여 차  공사가  도  공사에  시공 어

 한다.

4) 는 감독원  검시 필 한 비 비등 주청  감에 실  행할  도  하여  한다.

3.21 공사  직도

1) 는 리 사고 생시 복   시공 각  직  하여 감독원에게 승  득한 후 

사 실에 게시하여  한다.

2) 직 는 , 직 , 주 , 비상연 처 등   하여  연  가능해  한다.

3) 공사   하는 타공사  원도 직 에 해  한다.

4) 비상시나 한 상 에  직 에 한 연   시에는 집에 하여  하  리  사 에게 

 주지시켜  한다.

3.22 연도 책

1) 공사시공에 어 연도  거주 , 통행  생 , 신체, 재산에 한 피해등에 편  없도  주 하여 시공해  

한다.

2) 근 거주 에게 공사내용(시공 , 간, )  사 에 주지시키  그   얻어  한다.

3) 공사시공  주  건 , 타변  상   공사착 에 그 상  할  는 료(도 , 케 , 사

진)  감독원에게 하고 그  보 책  워 감독원  승  득한 후 시공해  한다. 공사시공  변  

생  는 그 변 사항  할  는 료(사진, 변 도등)  감독원에게 하  지시에 다.

4) 주  건 , 타  3 에게 피해가  에는 시 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 해  한다.

3.23 비 사항

1) 공사용 건   

공사에 필 한 사 , 재창고, 계  거 등에 하여는 감독원과 해  한다. 한 사  

 에는 드시   게  해  한다.

2) 본 공사에 필 한   담  한  공사  하여 사용하  비는  에 하

여 하고  누 사고가 생 지 도  충  리보 해  한다.

3) 도시

 생, 우  타  공사용  보  하여  담  도시  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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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용

는 공사  만  재 생시 진 업  할  는 용   비 하고 식별할  는 시

 하여  하  용  사용 등  용  비하고 업에 하여  한다.

5) 공사사용   비

는 착공과 동시에   에 한다.

① 

- 공사개

- 공사 공

- 공사진척

- 월간 사항

- 공사 리 

② 벽 착용

-   직   비상연 망

- 지 재 

- 상도 (천후 )

- 업 원 

- 공

3.24 공   시공계

1) 는 공사착  에   별도공사  포함한 공사 에 걸  합공  시공계  하여 감

독원  승   한다.

2) 공 에는 각 공사  상 , 각 재료  시   공사  진도 등  나타내고 재  량, 공  

해  한다.

3) 는 공시 간  월간, 주간, 간 공  하여 감독원에게 해  한다.

4) 해당공사  실시에   목 , 내용, 시  등  한 계   시공계  하여 

감독원  승  는다.

3.25 공청

공사 료시는 건 내  돈  청   해 한다.

3.26 공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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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공검사원  7 에 CAD  한 공도  원도 1 , CD-ROM 2   청사진 3  감독원

에게 하여  하  공 간내 공  ,허가 공처리  각   료한후 공 도해  한다.

3.27 공사  공  계, 지 리 지  

는 공사 료후 별 비 공검사  실시하여 미 한   감독원  시  지시 한 에 

하여  보   청  리한 다  감독원에게 공검사 신청  할  다.

3.28 계  감

공사진행  경미한 변경  비 하여 계 당시  계도  큰 변경  없는한 계  할  없다.

3.29 하 보

공사 공후 계 상에 어 는 하 보  간내에 생  하 는  담  시 재시공 는 보

어  하 , 에 신 하게 처리하지 니할 경우 감독원   타업체  하여  재시공, 보 시킬  

 에   생비용  하 보  보 에  공 할  다.

3.30 건 폐 재  재 용

1) 공사 에 생 는 건 폐 재  재 용 가능한 것  해당 청에 하여 결 한다.

2) 재 용  가능한 건 폐 재는 드시 계 상 지  폐 재 처리 에  처리하여  한다.(폐 리  

24  규  참 )

3.31 시공상 도 (SHOP-DRAWING) 

1) 는 공사착 후 30  내에 체 공 계 과 합 고 각  공   타공 ,  별도공사  공

진행에 차질  없도   공 에 걸쳐 공  단계별, 별 시공상 도 계  식에 거 하

여 감독원  승  득해  한다.

2) 는 시공상 도 계  합 는 별  계 원  내에 시켜 공 단계별 시공상 도

(CAD )  , 감독원  승  득해  하  시공상 도 계  에 시공상 필 하다고 감독원  

단하여 별도  지 하는  는   별도공사  연 에 해 도 시공상 도  해  한다.

3) 가 상 도  할 능  없거나 고  행  니할 경우 감독원   별도  계

원  집하여 시공상 도  시킬   에 한 비용  매  에  공 할  다.

4)  시공 상 도  지연에  든 책  가 지   한 계 간  연  지 

니한다.



Ⅱ. 식재 지

1. 사항

2. 시  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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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항

1.1 용

1) 

 목 식재  한 지 에 하여 용한다.

2) 주 내용

① 식재지  재료

② 식재지

1.2 

1) 시공상 도 (shop drawings)

든 시공도는 책  날 후에 하여  하  감독원 승   한다. (시공상 도  필

한 경우에 한해   하  필 없  경우 본항  삭 한다. 시공상 도 항목  가감  주시 에 

다.)

2) 견본 

시공 는 견본에 하여 감독원  승   한다.( 견본 항목  가감  주시 에 다.)  

①  개량  계 에 다.

1.3 시공 경 사항

1) 시공 는 동  경우  동결  지 에 시공시는 감독원  승  어  한다.

2) 시공 는 강우시 는 시  도 하 에 는 감독원  승 한 경우가 니  식재지  업  해 는 

다.

2. 시공

2.1 시공 건

1) 건  

시공 는 식재지  질상태   하여  생 거나 상 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후 

하여  한다.

2.2 시공

1) 식재지   시공  

① 식재지  고 시 돌, 식 뿌리, 식 생 에 지  주는 질  거후  하여  한다.

② 포  거시 질  드시 거하여  하  는 사  15㎝ 객 하여  한다.

2.3 질 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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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시공 는 시공상태 검 에  사 에 시공상태  검 하고 리  날  후 감독원 

하에 시공상태가 합한지  검사후 승   한다.

2) 시공 는 검사시 시공상태가 합하지  경우 감독원  지시에  재시공 등   하여  한다. 

2.4 뒷 리

식재지  후 지 시 생한 재(돌, 나 뿌리, 나 막, 쓰 , 질등)는 시공  책 하에 끗하게 

처리  리청  하여  한다.



Ⅲ. 목 식재공사

1. 사항

2.     재

3. 시  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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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항

1.1 용

1) 

 목식재공사에 용한다.

2) 주 내용

① 목재료

② 식재  업

③ 나 우

④ 시비 

⑤ 

⑥ ( 는 마 )

⑦ 지주목 우

⑧ 질  뒷 리

1.2 용어  

1) 고(H)

지 에   상 지 직거리  말하 ,  고  태에  돌 한 도 지는 다.

2) 고직경(B)

지 에  1.2M  간  직경  말하 , 고직경 가 간 상  경우에는 각 고직경 합  70%가 

당해 목   고직경  보다 클 에는  채택하 , 에는  고직경  채택한다.

3) 근원직경(R)

지 (:당  취  지  ) 간  직경  말하  가 원  닌 경우는   산

평균  채택한다. 단, 간 상  경우 고직경과 동 한  용한다.

4) 폭(W)

 가   에  폭 , 타원   그 에  ․  산 평균  채택하  

도 지는 한다.

5) 지하고(B.H)

간  하는 가지  맨 가지  간 지  지 지 직거리  말한다.

6) (L)

  채택하  목질  지  가지나 도 지는 한다.

7)  크

 체  어 는 한쪽에  쪽 지  직 거리  말하 , 타원  경우   폭원  산 평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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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택하  폭원  근원직경  3  상 어  한다.

8)  

 량하거나 목질 지  가지나 도 지  한 나 지 가지  량  채택한다.

1.3 

1) 견본 

시공 는 견본에 하여 감독원  승   한다. 

① 목재료 : 재료에 한  포    후 질 

② 지주목재료 : 각 재료별 (1)

③ 지주목   간감 재료: (1)식

④ 산 비료: 용  ( 1 )포

⑤ 타 재 등:

1.4 운 , 보 , 취

1) 목  보   취

① 목  하여 당 식재  못할 경우 뿌리, 가지   건   상 등  지  해  없고 간 

습한 곳에 가식하거나, 거 , 주  등  철 한 보  한다.

② 감독원  필 하다고 단할 경우 가식   시 가식  공사에 지  없는  내에  감독원과 

후 하여  한다

③ 내 한 가식 가 없  경우에는 시공  책 하에  하여  한다.

2) 타 재  보   취

① 목식재공사에 사용 는 비료 등  그  변하지 도  늘하고   통하  창고 는 개시

 어  향(건 , 동결   습 피해 등)  지 는 에 보 하여  한다

② 는 취 보  주 사항  독하여 주 사항에 합 게 취 하고 보 하여  한다.

1.5 시공 경 사항

1) 식재시

① 지역별 식재시 는    용하 , 당해지  후여건  감 하여 감독원과 ․ 할 

 다.

② 식재 : 2월21  ~ 5월20 ,  10월10  ~ 11월20

2) 식재   타사항

① 식재

목  착  어 운 하 (6월, 7월, 8월)나 동 (12월, 1월, 2월:지역에  다  차 )에는 식재 

할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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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타사항

- 시공  사 에 하여 득 하게 에 식재 하여 할 경우에 에  보   특별한 계  

감독원에게 후 승  어  한다.

-  식재가 주  사 에 한 경우에는 가 는 비용  주 가 담한다.

- 목  생 특 상 별  식재  단  차별 해  할 필 가 다고 단 는 경우, 감독원과 상  

 하여 할  다.

2. 재

2.1 재료

1) 목재료 비 건

① 경 목   하고 가지가 사   달하여  돈 고 병충해  피해  지  것

어  한다.

② 목  한 경 목  뿌리돌림  재  원  하  특  근원직경(10)cm, 고직경 (8)cm, 고 

(3.0)m 상  목  드시 뿌리돌림 한 것 어  한다.

③ 별도 주시 에  경우  하고 낙엽 엽 목  는 상 엽 목  는 상 지  한

다.

④ 경 목  각각  고  특  갖 어  한다.

⑤ 가 상 경 목  지하고가 1.6 ~ 2.0m 내 어  하고 동 에  고가 ( 편차 :1m)

하여  한다.

⑥ 경 목  취후 (24)시간 내에 에  것 어  하  간  경과  것    없다. 단, 

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사 후에 할  다. 

2)  개량

① 허가업체가 생산하는  개량  용 나 포  에 생산업 보 (   보 량 등 )가 

어 는 어  한다.

② 질  지할  도  포  는 용 에 어   것 어  한다

③ 식재   공   리  개   어  한다.

3) 용 

①  끗한 시냇 , 우 , 상 도  사용해  하  식 생 에 해한 질( , 등 함 )  

여 는  사용해 는 다.

② 1항과 상 한 다   사용하고  할 에는 감독원  승   한다.

4) 지주목

① 지주목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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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삼   : H3.0m 상 H4.0m미만, B6 상, R10 상  목

- 삼   : H4.0m 상, B10 상, R15 상  목

- 사각지주목 : 목보 울 개내 식재  목

- 각 : 그  목

② 지주목 결

- 지주목과 결 시 간보  철  하고, 목과 지주목간  결  철  단단  어주 , 철  

감  결 가 어지지 도  한다.

- 가항에 한  취한 후에도 지주목  들릴 경우, 매   재 량  량한 것  단한다.

- 지주목  매 는 도 과 같  시공  하 , 필 시 목  하여 지주목  들림  없어  한다.

③ 지주목  드시 K.D 하여  하  재료 시 드시 시험  감독원에게 하여  한다.

2.2 재 허용차

목   답고 가 하다고 단 는 목에 해  근원직경, 고직경, 고 등 목  감

허용  계규격  (10)% 내에  허용할  , 규격  목  량  20%   없  단  

감독원  한다.

2.3 재 질 리

1) 시공 는 재에 하여 재 비 건에 합 는지에 하여 감독원  검   한다.

3. 시   공

3.1 업 비

식재지  "식재지 " 에 다. 

3.2 시공

1) 지,   엽

① 지  업  취시 시행함   한다.

② 지  시  본  지하는 내에  목 착에 용  하도   시행한다. 강  

시행해 하는  별도 주시 에 다..

③ 생울타리용 목  감독원  필 하다고 단할 경우 과  가지런하게 지  하여  하  

드시 식재후 실시하여  한다.

2) 목식재

① 식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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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피한 경우  하고 식재  목  시 식재   도  미리 업  시행한다.

- 식재할  식재 목  보다 고 게 고 질,   거처리 하여  한다.

② 

- 다짐

 게 어  닥에  다   고  2/3 도 채운후  지 한후 

하여 막  등  뿌리  에 공극  생 지 게  착 도  하여  하    든 

다  나 지 1/3  채워 다.

- 마 다짐

 습하여 뿌리가 게 는 에 한하여 행하  없   계  어가  막  등  다지

고 뿌리 과  착 도  하  해  하게 행하여  한다. 

③ 식재   향

- 식재시에 취  당    시공하여  심식 는 경우가 없도  해 하고 특  후 

하  고 하여 간 상식  하여  하  목  향 한 취 과 동 하게 하여  한다. 단, 생

 진한 편  남향  할 다.

④ 식재  목 리

- 목식재 과 에  시  목도 뿌리  건 지  해  차 막 등  하고  필 시 살 하

여  한다.

⑤ 집 만들

- 식재  곽 (10)cm  원  집만들  만들어  한다.

⑥ 감  재료 거

- 단 간(1 ~ 2 )내에 식 지 는 뿌리  감  재료(고 , 비닐끈, P.V.C , 철사 등)는 거후 

처리하여  하  새끼는 1/3  거하고 2/3는   주어  한다.

⑦ 산 비료 시비

- 비료가 쳐지거나 살포가 지 도  과  합하여 뿌리 에 고 게 채워 어  한다. 특  

목식재시 하여 시공하여  한다.

- 시비량 ( 톱 퇴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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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에 한 시비량

나 (M) 1.0-2.0 2.1～3.0 3.1～3.5 3.6～4.0 4.1-5.0

시비량 (㎏/주) 5 10 15 20 30

고직경에 한 시비량

고직경(㎝) 4 하 5～7 8～11 12～17 18-24

시비량 (㎏/주) 5 10 15 20 30

근원직경에 한 시비량

근원경(㎝) 7.0 하 8～9 10～14 15～24 25～30 31-39

시비량 (㎏/주) 5 10 15 20 30 40

목  시비량

나 (M) 0.5 하 0.6～1.0 1.0 상

시비량 (㎏/주) 0.5 1.0 2.0

3) 

① 다량  강우  하여 에 충 한  함 어 (:습 상태)  하고 식재 료후 목  착 

할 지 주   하여  한다.

② 착  후 도 가  들거나 건 하여 감독원  필 하다고 단 는 경우 감독원  지시에  지체없  

하여  하  공 지 비용  시공 가 담하여  한다.

4) 지주목 우

① 가  경우 매  시켜 체결 가 하게 도  하여  한다.

② 삼  지주  경사각  (70)도   한다.

3.3 보   재시공

1) 하 보  상 목 

① 공사  는 공사 공후 계 에 한 하 간내 목  고사하 거나 계도 에 시  목 고  원

 었  경우  말한다.

② 천재지변( 쟁, 내  등  사한 사태, 폭동, 지진,  등과 러한 사태  여  한 피해, 핵 질

 피해)에 해 하  내용  생  경우는 하 보  상 목에  한다.

③ 폭 , , 한해 등    식재  그 상태  고사한 경우는 하 보 상  고 그   

실, , 도복 등  경우는 하 보  상에   그 원 에 해 객    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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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    어  한다.

④ ③항  경우 시공 에 생  실, , 도복  경우는 시공 가 보 하고 계변경시 한다.

2) 하 목 

하 목  객   지 거나 단  어 운 경우 감독원  시공 가 하에 하   

나지  경우는 목 가에게 뢰 하여  하  그에 는 비용  시공 가 담하여  한다.

3) 하 보  행

하 목  당 식재  목과 동동한 것 거나 동등  상  식재하여  한다.

3.4 질 리

1) 시공 는 시공상태 검 에  사 에 시공상태  검 하고 리  날  후 감독원 

하에 시공상태가 합한지  검사후 승   한다.

2) 시공 는 검사시 시공상태가 합하지 는 경우 감독원  지시에  재시공 등   하여  한다. 

3.5 뒷 리

시공 는 목식재 업  끝나  끗  리청 하고 여  재, 지  엽  재, 지주목 막, 포 용끈, 

타 쓰  등  시공  책 하에 처리 하여  한다.



Ⅳ. 식재 

1. 사항

2. 시  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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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항

1.1 용

본 시 는 목식재 공사에 어    사  한 지피식  취, 운 , 식재, 뒷 리에 는 

지피식  식재공사  공 에 용한다.

(* 본 시  지피식  는 다 과 같다.)

① 지 에  고 50㎝ 하   지 리가 가능하

② 지상    지하경   뛰어나고

③ 엽, , 과, , 피등 상  가  향 등  특  지니

④ 병충해에 한 내  강하고

⑤ 식재 후 지 리가 용 하고

⑥ 재   공  원 한 

⑦ 사 , 평지 등  지 에   실 지, 후  능등  지니

⑧ 식  한 피복상태  태  지할  는

⑨ 다 생 목, 본 , 도 , 생   포함한다.  다 생 목, 본   경공사 에  

식재 후 여러 가지 연 경 건과  건 등에 한 내  지니고 ,  균 과 통

 한 지니고 어  한다)

1.2 규격

지피식  규격  다 과 같  한다.

①  얼 -- 식    지재  본  경우 많  용  본   가능한 지하 눈도 포함 다.

② 개  -- 지재  근  경우 용  식재 당해연도 엽과   가능한 근(개  2-3

 간 경과 후 퇴 는 것도 다)

③ 포 트 -- 지재   목본  규격  포트에 재 하는 경우 포트  지   하여 규격  한

다.  상 규격  식  포트  피복할  는  루어  한다.

④  생 --   후 지재  에 해 결 다.

⑤ 지(枝) -- 목  경우  지상   에 해 결 다.

⑥   -- 만경목  경우 주  사용 는 규격    식재  포트  규격과  지(枝) 가  

행하여 사용하 도 한다. (* 포트  규격  3 Pot  8 Pot 사 가  규격 , 얼  경우

는 2-3, 4-5, 7-10 얼  많  사용 는 규격 , 지는 3지 상  원  하   는 L =30, 

는 50㎝ 상  한다.   시공규격  식  재  규격  원  용하여  한다.)

1.3 취  포 , 운

지피식  취, 포 , 운  각 식  상  규격에  차 가난다.



- 27 -

(1) 얼, 개  취

얼 , 개  규격  식  지재  경우 므  식   특 에  근   도가  감  

 게 취한다.  근  경우는 피  엽 에 상처가 지 게 하여  한다.

(2) 포

얼, 개  경우 취 후 근   보습상태가 하게 시 뿌리  리하여 얼  경우는 포  상

에  향  눕  포 하 , 근  경우는 첩 포 한다.  포트  경우는  상하지 게 워  

포 한다.    상   마  는 타 포 재  사용하 도 한다.

(3) 운

 포  상 는 운 차량  재함에 첩첩   운 하는  그  는 포 상  내 에  차 는 

나 상  내  식  포트 과 타하  고 한  지 상차, 운 한다.

2. 시공

2.1 재료  비 건

(1) 재료  건

지피식  재료는 원  상  갖 고 병충해  피해가 없  건 한 생  하고 는 식 어  한다.  

   식  비 건  다 과 같다.

ㄱ. 지  포트  얼, 지,   등 규격  갖 어  하

ㄴ. , , 뿌리  생  한 상태  지하고 어  하

ㄷ. 병충해  피해가 없어  하

ㄹ. 얼  경우는 뿌리가 다습한 상태  지하고 어  하

ㅁ. 포트  경우는 지하경   피복  상태 어  하

ㅂ. 포 상태가 하 , 운 과 에  피해가 생하지  한다.

(2) 재료  

지피식   가능한  사용함  원  하 ,  지  식  경우 과 학  병

행 하   다 한  경우는 학 과  드시 하여  한다.  필 에  학  

 원  한다.

(3) 재료  규격

지피식  재료  규격  가능한 재 과 에  규격  사용함  원  하 , 얼과 포트  병행 재 는 

 경우는 한 규격  하여 과 에  쟁  없  한다.

2.2 재료 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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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피식    검 는 가지  다. 사 검사   후 검사  사 검사  생략하거나  병

행 실시할  다.

(1) 사 검사

재 지  사 검사  규격과 재 상태에  식  생 상태  주  검 한다. 검사에 해   식

도 취, 포 , 운 과  상태에  합격할 도 다.

(2)  후 검사

재 지에  지  운   후  검사  식  규격과 생 상태  주  검사한다. 얼  경우는 뿌리 

 , , 규격 등  식  본 상태  검사하 , 포트  경우는 뿌리  근 상태   짐 도  

상태  검사한다.

(3) 검사  허용

 목과 달리 본  지피식    경우(낙엽 ) 규격  검사할  는  없 므  지 는 

포트내  뿌리  얼   한다.  경우 당해 연도  가능한 엽 도 포함하여 검사한다. 목본  경

우는 낙엽  경우 포트   피복할  는 가 체 포트에 골고루  는 상태  검사에 합격

하는 것  한다. 3-5 얼, 7-10 얼 등 얼  에 어  하지 는 경우 간 얼    검

사하  체 얼  는 간 얼   과하여  한다.

2.3 식재시공

지피식  식재는 식재지역  식재  과 식재 후   실시하   하여 지하경  에 

 타 에  타 식재지역  피해  지하  한 사   실시하여  한다.

(1) 식  시 사항

식재식  시 상항  다 과 같다.

① 계 별 개 시  고 하여 식재하여  한다.

② 각 식  상  특  고  식재 하여  한다.

③ ,  , 지 건 등  고 하여 식재하여  한다.

④  특 에  차 는 나  량  단  당 식재하여 식재 후 상가    도  하

여  한다.

⑤ 식재지역  연 경  충  고 하여 식재  하여  한다.

(2) 식재지 

식재시공에  식재지역   ,  지역   리하여   등  거하여  하 , 보

  용  한  한다.

①  심  식  생  특 에  차 가  식  , 근  크 , 포트  크 도 심에 향

 다.   심  30-40㎝ 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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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객 는  원  하  필 에  질 비료  량개량  등  한다. 포트  식  포트 내  

 한 용하여 식재하여  한다.

③ 식재  지  지 업  실시하여 쓰 ,  등   거 후 식재  한다.

④ 식재  업  지 업후  살 업   식재  심 지 충  보습 도  실시한

다.

(3) 식재시

지피식  식재시 는 원  식  착  어 운 하 (7, 8월)  동 (12, 1, 1월)  피하는 것  

나 포트 식  경우는 식재  리  식재후 리  철  할 경우 사계  식재가 가능하다.

① 얼  경우는 뿌리 눈    루어지는 시 (9, 10, 11월)는 피하는 것  나 득 하는 

경우 취시 눈  상하지 게 취, 식재하여 다 해 에 지  없게 하여  한다.

② 근  경우는    5월 내  (11월 - 2월)에 식재하는 것  다.  후  시 는 엽  

 달  한 시 므  상하지 게 심하여 식재하여  한다.

③ 포트 규격  식재시 하 는 식재 후 리에 하여  하 , 동 는 동해 지 리  하여  한

다.

(4) 식재시공

지피식   주  용하여 식재하  에  식  늘한 그늘 에 하차하여 운  식재한다.  

그리고  식  당 에 식재함  원 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 포  식  공  통  가

능한  하  얼 등  취 식  가식하여  실시하여 식재시 지 리에 하여  한다.

① 식  생 차 에  식재간격  하여  하   15㎝ 상  간격  지  한다.  

② 얼과 근  식  엽   에는 식재 후 식  생 상태에  차 가 나  2CM   

살짝 어 주어  한 건 피해 등  하여  한다.   뿌리 사 에  충  채워지도  

하여  한다.

③ 포트  식  포  과 함께 식재하여  하  식재 후 뿌리 주변    가볍게 눌러주어 건

 한다.

④ 만경목  경우 식재 후 지주  한 시  하여 주거나 벽 착 식재시에는 가 사  고 게 질  

도  지  그 망 ,  지주목  하여 주어  한다. 

- 벽  는 벽  늘어지게 식재하는 경우는 식재 후  짐  하게   하여주어  

한다.

- 지 에 가 지도  할 경우  건  , 과습,  엉킴 한 지엽  고사  지하  

해 고 게 펼쳐 주고  지 재료  지 에  3㎝ 도 어 주어  한다.

⑤ 식   하여   상 는  사 에 경계 에  하여 주어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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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 식재 후 리

식재 후  리는 식  생 건에   리, 시비, 병충해 , 거, 동  리   

실시한다.  그러나 지피식   척 한 경에 도 생  한 므  리 건만 충 하

 생 에 큰 지  지 는다.

① 식재 후 식재지역  시  원  하  심 지 충   도  충 한   하여

 한다.  시  실  지하  한 살  하여  하   지열  거나 엽   도

가  한낮  피하여 하여  한다.  지피식  뿌리에  지하는 본 에 엽    살 도 고

 하여  한다.

②   본 가 식재 후 시들어 다시 복하는   간  경우에 그늘막  하여 시듬   지하

여  한다.

③ 시비는 식재지 과 에  충  고 하여  하 , 식재 후 개 , 결실  등에 필 한 질  비료  

지 에 게 살포하여 다.

④ 병충해 는 각 식  병충해 생 시 에 함  원  하 ,  시 는 병충해 병시 

한  시 실시하여  한다.

⑤ 거는 지피식    등 생 상태  특 에  차 는 나 식  에 해가 없도  

 거  하여 주어  한다.

⑥ 동 에는 낙엽 본  경우는 뿌리  는 거하고 엉  하여 주는 것  , 목본 는 

동해 생  상 는 지역  경우 엉등  막  하여 다.  그러나 원  식재지역  

건  충  고 한 식   동해에 한 식  피해  사 에 하여  한다.

⑦  리는 식  상태에   주 , 만경목  업, 개 시  후   거 업 등

 하여주어  한다.



Ⅴ. 시 공사

      1. 재료  시  

      2.  공사

      3. 콘크리트 공사

      4. 거 집 공사

      5. 철근공사

      6. 철 공사

      7. 목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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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료  시  

1.1 질

공사용 재료    질  계   사 재, 시 에 한다. 단, 별도 시가 없는 것  감독원과 

하여  한다.

1.2 규

계 , 도 에 재   는 재료  든 는 별도 시하지 는 한 마감 다.

1.3 골재원 

계 에 다.

1.4    

1) 산재  규  개별시  처리는 는 지  상에 크게 항  미 지 는 내에  내에 

운 하여 고 게  한다.

2)  생량  내에 고 고  할 도  다량  생할  는  집계하여 재

등  용하거나  하여  한다.

1.5 거리

1)  시  간  거리  보하여 시공  한다.

2) 들  근  하여 사고 생  우 는 곳에는  취하여  한다.

2.  공사

2.1 용  

  는 지하에 매 는  하  하여 지  지 에  하게 하고 시공

  지하   후 우고 다지는  용 다.

2.2   

1) 는  에 지  없도    폭  착한 다  닥  고 게 다진후 감독원  

검사   한다.

2)  지  가 에 ,  험  는  는 지하매  등   경우에는 시공에 특  주

하고 들에게 나 향  미 지 도  해  한다.

3)  계  닥   하여 원지 에 트러짐  어나 는 다.

4) 시 공사에 지  주는 지하  는 고     하여 당한  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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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  하여 시  에 해가 우  경우 감리  하여  한다.

5) 시는 시공 , 비계  등  워 감리 에게 승  얻어  한다.

6) 후 시 우 업  가한 지역   끝   1.5 거리에  는 여타 

 취하여  한다.

2.3 한  처리

1) 한  가운  감독원과 하여 우 에 용할 만한  별도  하고 우 에 사용하지 

 는 시    운 처리하여  한다.

2) 우 할 재료나 사 할  공사 에 시 산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지  없도  하여  한다.

3) 우 할 재료  는 가 도  하여  하 , 우  재료  함 비 가  지해  하고 

질  지 도   보 해  한다.

2.4 우

1) 우  재료는 규  경우에는 별도  시 에 하고 규  경우는 감독원  승  얻어 , 진  

는 한  가운  질  사용하여  한다.

2) 한 곳에  우 는 함 비에 가 운 함 비  한  께가 20cm 내가 도  충 하게 다

 한다. 우 에 사용하는 재료가 질  경우에는 충 한  다짐  시행하여  한다.

3) 우 는 지하 에 상  주지 도  콘크리트 강도  고 하여 시행시  결 해  한다.

4) 우 는 동결지 에 시행해 는 고 동결  재료  우  재료  사용해 는 다.

2.5 다지

1) P.C 1.5ton   등  지 다짐  시행한 경우, 건 질 규에  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

하여 후 공  진행할  다.

2) 1㎡/100㎡당 1개  하여, 평탄도 ±1cm/1㎡, 는 +0.5%내 시공 어  한다.

2.6 공 계 고 마 리

1) 공 마 리는 계 에  계 고  보하는 것  원  하 , 주변 , 시 에 해가 지 

는  내에  허용 차는 ±10cm , 포 지역 등  ±1cm하 , 주변과  , 경 상 리 등  

상  우 는 것  시공하여  한다.

3. 콘크리트 공사

3.1 비빔 콘크리트  재료  질

1) 시 트는 KSL5201(포틀 드 시 트)에 한 KS 시  사용한다.

2) 골재는 KSF2526(콘크리트용 골재)에 규  것  사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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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 끗하고 , 산, 염 ,  등 콘크리트  질에 향  주는 해 질  함 해 는 다.

3.2 콘크리트 

1) 콘크리트 180kg/㎠ : 근 , 근철근  림콘크리트  단 한  골재  

25mm, 계  28  강도 180kg/㎠ 상  콘크리트  말한다.

2) 콘크리트 160kg/㎠ : , 콘크리트  골재  40mm, 계  28  강도 160kg/㎠ 상  콘크리

트  말한다.

3.3 비빔

 콘크리트  비빌 에는 마  비빔, 비빔  각각 4  상 죽하여 죽 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

 지 충  비벼 다.

1) 3  - 에 용한다.

2) 4  -포 , 시  등에 용한다.

4) 5  - 림용 콘크리트에 용한다.

3.4 콘크리트 

1) 콘크리트 비비  가 끝날 지  시간   도가 25℃ 상  경우 1～5시간, 25℃ 하 는 

2시간  어 는 다.

2) 한  내에  콘크리트 는 료   지 연 해  쳐 하  득 한 경우는 눈 에  마감해  

한다.

3.5 다지

1) 콘크리트는 타 직후 충  다  콘크리트가 철근  주  거 집내  지 들어가도  해  한다.

2) 께가  벽, 시   등  다짐  하고 진동  주어 콘크리트가 골고루 들게 하여  한다.

3.6    생

콘크리트   후 직사 , 폭우,  등  피하고, 콘크리트  용  돕 해 콘크리트  거  

는  사한 것  어주  한 어도 5 간  항상 습  상태  보 해  한다.

3.7 콘크리트  다지  차

께  폭원  차 는 0.5cm 내 , 거 집 거후 1㎡당 1개 상  골재가 1/2 상  경우에는 재

시공하여  하 , 그 하  경우에는 보강  하여  한다.

4. 거 집공사

4.1 재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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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   용 프 는 드시 KS  상  감독원  승 한 것만  사용한다.

2) 거 집   에 각  에 맞게 공 도  하고    등  시공계   

감독원에게 하여 승   한다.

3) 거 집  합  1  내 합  12mm 상  사용해  한다.

4) 거 집 후 각  각  루는 에는 P.V.C  가공한   견고  고 평  

틈에는 비닐 프등  견고  막  콘크리트  빠짐  막  한다.

4.2 립  검사

1) 거 집  립시 1M당 +5mm 상  변  생  도    철 등  견고  사용하여  한다.

2) 콘크리트에 충격  주지 고 각  단독  떼어낼  도  립하여  한다.

3) 거 집  간  콘크리트 타  과  고 하여 하 , 철거는 감독원  승   한

다.

         

최저기온 기초,보,기둥,벽 보,슬라브

5℃ 5일 11일

18℃ 4일 9일

4) 거 집  콘크리트  어     도  하고 감독원  지시   한다.

5. 철근공사

5.1 재   료

철근  KDS-3504철근 콘크리트용 강  규 에 합격한 철근  직  에 닿지 도  지 에  30cm

상  에, 우 시  비하여 당한 개  하여하 , 통  원 한 에 보 해  한다.

5.2 가공  립

1) 가   공

- 철근  가공 립  상 에  가공함  원  한다.

- 철근  립 에는 , , 지 등  거하여  하 , 한 질  에 지 한 향  미  것

 단하여 감독원  체지시  한 경우 시공 는 지체없  시공  담  , 질시험 등  차

 행한 후 재가공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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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근 단 에 가공도  하여 감독원  승  얻  후 단 가공하여  한다.

2)    립

- 각 철근  , 간격 지용 샤는 P.V.C  사용함  원  하  사용시는 감독원  

승   한다.

- 간격 지 허용 차 0.5cm/1m  한다.

-  는  큰곳  피하고 같  지 에  집 지 도  차 마다 2개  상 결 하여  한

다.

- 립후 감독원    승  득한후 다 공  진행하여  한다.

5.3 허용 차

계도에 시 어 지  철근   는 나  건   콘크리트  시 에 하 , 

허용 차는 1cm/1m  차  상  경우에는 후 시공하여 한다.

5.4 고재처리

철근가공후  막철근  산재 지 도  에 재하  감독원  후 고재처리하여  한다.

6. 철 공사

6.1 사용철재    질

1) 사각  크 , 니켈계  STS 304  비  7.93  용  사용하여  한다.

6.2 가공  

1) 곡 등 에 는 마 리 가 하도  하고, 에 가공  없도  하여  한다.

2)  는  사용목 에  헤어  처리, 택처리등  사용하  합  시 처리  

 상 었  에는 원상태에 가 도  재처리하여  한다.

6.3 합

1) 철재  철재  합할  특별  시하지  에는 용 함  원  한다.

2) 철재  다  재료  할 에는 볼트, 트 는 리 트  용, 합함  원  한다.

3)  철재  착  곤 용  원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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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4 용    

1) 용 공  우 한 용 시공  할  는 지식과 경험  갖  능  하 , 용  는 주어진 용

 건에 맞는   능  갖 어  한다.

2) 용  , 변질  것  사용해 는 , 특  습   하여  한다.

3) 재  용  용 에  슬 그, , 지, 슬 , , 도료 타   청 하여  한다.

4) 용   평 하  한 골  하고, 용  크 는 보다 는 , 과도  살돋 , 

살  는 상  심하게 규  해 는 다.

5) 재  합 는   폐 도  실하게 용 하여 , 지, 타   한 어짐 등

 지하고 용  드러지게 보 지 도  연마 나 러  그 하여  리한 다  도

한다.

6) 우천, 강 등  지     3℃ 하  경우는 원  용  하여 는 다.

7) 강  간에 다  철재  용 할 는 용 열에 하여 강  어지지 도  주 하여  한다.

8) 철 프  끝마리는 프  직경과 동 한  철  용  그 하여 가나지 고, 빗  들

어가지 도  주 하여  한다.

6.5 볼트, 트, 리 트 합

볼트, 트, 리 트  재질, 상  는 도  는 특 시 에 하여 철     하고 그 

 지  상  지 도  하여  한다.

7. 목공사

7.1 사항

1) 용

본 시 는 경 시 에 사용 는 재료에 한 규격과 질  시  , 에   내용에 

해 규 한다.

2) 재 료

경 시 에 사용 는 재료는 상  사용하 , 한 공업 규격  사용한다. 단,  한 공업 규격  없

시 본시  여건에 합하다고   ( 체규 에 합격한 )  사용한다.

① 재료  별 규

∙ 목재

- 사용 용도에 합한 규격  강도  가진 것 어  한다.

- 가 거나 갈 지지  곧  것  사용한다.

- 목재  함  18% 하  하  틀림  없고, 가 많지  것  사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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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목  원주  계도   도 에 시  규격에 합한 한 직경  가  한다.

- 각재  재는 그 단   귀통 가 직각 어  하  재 는 한 공업규격 (K.S K1519)과 계

도  본 시 에 한다.

- 운  가공 시 나 집  얼룩  생 지 도  주 하여  한다.

- 특별  지  경우 에는 껍질  겨 쓰는 것  원  한다.

7.2 목재  처리

1) 목재는 드시 지 산 에 한 처리 하여  한다.

2) 목재  가공  보   에 한다.

- 목재  ～ 용도별 단 ～ 피, 지,  ～ 뚫 , 내 , 다듬  등 1차가공 ～ 건  ～ 

처리 ～ 생

3)  건  처리

- 건 처리  한후 뚫 , 다듬 , 내 , 합  등   1차가공  한후 도 한다.

-   하여 목재 함  30% 하  건 시킨 후 처리한다.

- 건 목재는 큰 갈 짐 나 겨짐  없어  하 , 시공 는 건 처리에 한 시험 과  는 

 등     시 첨 하여 에 비 하여  한다.

4)  계(Olympic Oil Stain) 도

-  도료는 원  그  사용하여  하 , 드시 건 처리후 도 하여  한다.

- 도  목재  지나 질  거하고, 1  도 후 후여건에  4～8시간 경과후 2  도  실

시한다.

- 도 시 피막  지 고 나 결  그  나타나  한다.

- 2  도 후 목재 에 얼룩  생 거나 채가 나지  하 , 1 내에 변색  지  한다.

- 목재  가공  틈사  도  누 지 도  하여  한다.

- 동 에 도  지거나 갈 짐  없어  하고, 하 에는 목재  도료가 용 지  

하 , 고  냄새  심한 극  냄새가 없어  한다.

- 도 료 24시간후 목재 에 얼룩  생 거나 찐득거림  없고 색  어나지  하 , 도  6

㎡/l  한다.

7.3 가  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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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목재   특별  하지  에는 질 마 리  한 것  말한다.

2) 질 마 리는 평 도는  경사지게 비 어 거 러미, 질  없어  하고 틀림,  미 하여 

(  60cm)  어 보  틈  보 지 는 것 어  한다.

3) 가공  각  갈 짐  생한 것  티 는 착 에 합한 목재가루 등  틈  우고 사포   

끗  마 리하여  한다.

4) 목재  리는  처리  하여  한다.

7.4   합

1) 목재  어 쓰는 것  가  피하고 득 한  엇갈림  하고  맞  림 도는  맞게 

한다.

2) 목재  연결  나사못  틀어 는 것  원  하  는 것  피한다.

3) 꺽쇠는 갈 리  1/3 상   사각뿔  만들고  에   뚫  후  갈

지는 것  지해  한다.

4) 철재  착 는 에는 한 착  도  한다.

7.5 목재  우

BOLTING등  목재 에 생  우 는 톱 에 목재용 착  간  상태  합하여 쇠주걱 등  사

용 채운  목재  과 동  게 마 리 하 , 목재가 염  지 도  하여  한다.

7.6 목재 체

1) 갈 짐

폭(cm)

길이(cm)
1 2 3 4 5 비 고

5 수리 수리 수리 체 단,깊이는

10 수리 수리 체 전체목재단면

15 수리 체 1/5이하

20 수리 체

25 체

2)  

-  0.5㎠ 상   경우에는 체하여  하 , 그 하  경우에도 5항에  리하여  한다.



Ⅵ. 공사

1. 사항

2.     재

3. 시   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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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항

1.1 용

본  경공사에 해당하는 벽, 계단 등에 용한다.

 공사에 는 거 집, 콘크리트타 , 철근가공  립, 공, 공, 미 공  포함한다.

2 재

2.1. 시공

1) 용할 시험  한 산업규격 시험규  다.

2) 재료는 한 산업규격에 합한 것 , 특별  규  없는 한 상  사용한다.

3) 재료  마감  하여 사 에 감독  승  득하여 시공한다.

2.2 재료

1) 

①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  지하고, 끗하고, 강도가 고 내  , 동시에 쓰 , 지, 해한 

 등  포함하지  한다.

② 용  쓰 는  연  돌 나 돌 , 가 80㎜  돌  공극없   다 질  

도  당한 도   것  한다.

③ 뒷채움용  가 150㎜  돌  당한 도   것  한다.

2) 거 집

① 거 집  목재, 합 , 재, 합 지 는 재  어  하 , 업하 ,  콘크리트  체 하

,   는 진동에 견 는 동시에 해량에 곡  생 지 는  하고 강도, 비틀림  후

 미 에 지 없는 것 어  한다.

② 거 집  재사용할 경우에는 끗하고 매끈하게 보 해  하 , 상과 비틀림  없어  한다.

3) 콘크리트 

가. 콘크리트 재료

⑴ 시 트

㉮ 동  에는 원  동  시 트  공   사용하여  한다.

㉯ 량 도 고한 시 트  사용해 는 다.

㉰ 시 트   습   싸  는 창고에 별  하여 하고 하  사용

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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㉱ 시 트는 지상 30㎝ 상에 는 마루에   검사나 에 편리하도  하여 해  한

다.  포 시 트는 13포  하    한다.

⑵ 골재

㉮ 골재는 끗하고, 강하고 내  고 당한 도  갖는 동시에 , 지, , 염  등  

해 질  함 해 는 다.

㉯ 경량골재에 해 는 특별시 에 한다.

㉰ 골재  강도는 콘크리트  경 한 시 트  강도 상 것  한다.

⑶  , 산, 염 , , 타 콘크리트  재에 해한 향  미 는 질  포함  것  사용

하여 는 다.

⑷ 재료 콘크리트  재에 해한 향  미 지 말  한다.  재료  는 특별  하지 

는 한 감독  승  얻어 한다.

㉮ 비빔 콘크리트

 - 재료  계량 에 합   합  계산하여 감독  승  얻어  한다.

 - 합  원  믹  사용하고, 량계량  비하여  한다.

 - 1 비빔  량  믹  지 량  과하지 는  드럼  비빔 콘크리트   한 후에 다

 차  재료  하여  한다.

 - 산재  규    고 하지  공사에  감독  승  얻  경우에 한하여 

삽 비비  할  다.

4) 타

① 타 는 시 트  1㎜ 하    피비  합하여   는 죽질  얻   

도  고 게 비벼  한다.

② 도가 25℃ 상  60 , 25℃ 하  90 상 경과한 타 는 사용해 는 다.

5) 철근 

① 철근  에 운 해 , 직  에 닿지 도  한 보 시 에 하거나 어  한다.

② 철근  립하  에  , 지,  타 콘크리트  착  감 시킬 험  는 것  거 청

하여  한다.

③ 타 에 사용하는 는 끗하고 강한 것  체  쳐  사용하여  한다.  

④ 타  합  시하지  경우 용  1:3, 눈용  1:2  합비  용한다.

6) 재

① 사용하는 재는 계 에  규격  것  용도에 합한 강도  내 , 내 , 내마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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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고 균열 등  없고  타  향  지 고 사용목 에 합한 질  것  한다.

② 재  골재  채취지 등에 해 는 계 에 지시  곳 에는 사 에 감독  승  얻어  한다.

3 시공

3.1. 지

1)  지  견고하게 다진 후 어 과  지하여  한다.

2) 다짐  다짐 계  용하여  고 게 다  공극  한 채워지도  하  다짐 도 90% 상  

어  한다.

3.2. 거 집

1)  할 에 거 집  상단과 하단  하여 규 틀  하여 가능한 한 평· 직  룰  도

 한다.

2) 거 집   상, 규격에 당하게 합 하도  립하  해 당한 지주, , 맬목, 철 , 보울트, 

 등  사용한다.

3) 거 집  콘크리트  착  지하  하여 거 집  지  착 지  처리하여  한다. 콘코리트에 

착 거나, 콘크리트  퇴색시키거나, 다  처리에 향  끼 는 재료는 사용하  다.

3.3. 콘크리트 타

1) 콘크리트는 재료  리  실  가능한 한 게하는  운 하고 시 타 하여 충  다  한다. 

 특별한 사  시 타  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  타 료 시간 , 난하고 건 한 에 1시간, 

에  습 할 도 2시간  과하지 도  한다.  시간  콘크리트는 햇빛, , 비 등에 해 보 하

고 상당한 시간  경과한 것  타 에  지 고 재비빔하 , 도 고 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

 한다.

2) 평균  4℃ 하   시 에는 콘크리트  시공에 하여 한 보   한다.

3) 타 시 철근, 트, 타  매  동 지 도  주 한다.

4) 타 시 돌 , 내 진동  등 당한  충  다지고 철근 타 타매  주 나 거 집  지 

콘크리트  충 시킨다.   벽 등 다지  곤 한  거 집에 가벼운게 진동  주든지 내 진동  

용하여 충 한다.

5) 콘크리트 타  후  직사, 격한 도변 , 건 , 과 비 등  피하  해  생시트 등  

고 감독 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 주는 등 타   어도 5 간  습  지한다.

3.4. 철근가공  립

1) 철근  계도에  상  규격에  재질에 상 지 도  가공한다. 단, 계도 에 근가공도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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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경우는 필 에  근가공도  하여 감독 에게 하고, 그 승   한다.

2) 철근  가열에 한 곡  주지 도  하여  한다.

3) 철근  한 에 하고 콘크리트 타 에 어  동하지 도  견고하게 립하여  하 , 겹  

  겹쳐  0.9㎜(20 )  상  연결  2개  상  매어  한다.

4) 철근  립  료  경우에는 감독  검사   한다. 

5) 철근 립후 콘크리트 타 지  시간 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 타 하  에 재검사   고 철근  

끗  청 하여  한다.

6) 철근   가능한한 피하는 것  다. 매  가 가피한 경우  동 단 에 집 하지 

도   향  상  어 나게 하고 는 철근지경  25   한다.

7)  하  해   철근  훼 , 식 등  지 도  보 한다.

3.5. 경  

1) 돌  난  없고 철  어 나 지 는 가공  사용하여  하 , 돌 산지, 색상 크  등에 

하여는 감독원  승  얻  후 한다.

2) 크고  경   어울리게 하여  체  하  돌  상  돌보다 큰 것  쓰  재  

 연상태   보 게 하고 맞닿는   지는 돌  골  는다.

3) 뒷 에는 고 돌  뒷채움돌   튼튼하게  하 , 필 에  간에 뒷 가 60～90cm 도

 돌  맞    지한다.

4) 랫단과 단   엇갈리게 , 골 가 지 도  하고, 한 돌과  맞 림  도   

들림  없도  한다.

5) 경   상 는 평탄하게 한다.

6) 경  는  하  뒷 에는 돌  사 돌   튼튼하게  한다.

7) 경   단 움과 돌과 돌 사  공간  우  하여 목  등  식재한다.



Ⅶ. 포  공 사

1.    사 항

2. 재  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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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항

1.1. 용

1)  블럭 포 , 재료 리경계  등에 용한다.

2) 재료   공사, 우  공사등  시  공사에 하여 시행한다.

1.2. 

시공 는 다  료 등  감독원에게 하여  한다.

시 는 해당공사 착공  한다.

1) 료

   포  지   상태  검한 도   보고

2) 료

① 공사에 사용  포 재  특 ,   특  등  료

② 닥  건  등  시    지

③  에 한 한 산업규격 시 허가  는 질 승 , 식승  등 

    사본

④ 재  견본  각 1㎡

3) 시공상 도

① 탄 콘포 , 원주목경계, 보차도경계  등   평 도

② 각  과  합

③ 가 다  포  상 간  합

④  경계 에 한 마감처리

⑤ 마감     울  검

1.3. 사 검사

감독원   공사   다  사항  사 에 , 검사하고 시공 는 검사결과에  감독원  지시에 

 하여  한다.

1) 포 재  포 할 닥  포 재 에 합한지  여

2) 포 재  포 할 닥  포 재  과  하  지지할 지지  는지  여

3) 포 재  포 할 닥  울  고  합  여

1.4. 운 ,   취

시공 는 공사용 재 등  운 , , 취 시 다  사항  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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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  시공

2.1. 블럭 포

1) 재료

① 보차도용 벽돌  KS F4419에  규 하는 한 산업규격 시  는 동등 상  한다.

2) 용

① 보도용 :  ⓣ 50m/m

3) 시공

①  하가 생하지 도  충 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  하 , 지  경우 등 하가 어나지 

도  하여  하 , 계도 에 거 가   할  다.

② 블럭  에  닥  10cm 에 평  평  한 실눈  어  한다.

③ 블럭  는 보행 는 차량  진행 향   계도에 시   마감  연  

포 하여  한다.  블 과 사  간격  2～5mm   한다.

④ 곡 나 블  한  미만  어  할  규격에 맞게  것   규격  사용

하고, 없는 경우에는 단  하게 단하여  맞 어 미  게 하여  한다.

⑤ 포 용 블  시 다짐후 계도에 시  께가 도   포 하여  하 , 블   직후 가는 

 에 살포하고 비 등  눈 에 쓸어 어 는 틈  채우고 여  는 거하여  한다.

⑥ 는 1  시공 량만큼만 도  하고, 고   차량 나 사  통행해 는 다.

⑦ 가 끝난 후 드시 플 트 콤 (1.5ton)  닥  고  지 다진다.  경계 나 한 

에 상  주지 도  주 한다.

2.2. 경계  공사

1)  

경계  마감 에  10cm 격  곳에 10m 간격  마감 , 콘크리트마감 , 경계          마감  등

 시  (철근)  하고, 경계  공  료  지 보 하여  한다.

2) 원지  다짐

① 평 도 :  곡  1cm/1m내 어  한다.

3)  포   다짐

① 평 도 :  곡  2cm/1m내 어  하 , 께  평균 차는 1cm 내 어  한다.

② 콘크리트 타   

 콘크리트타  시 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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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경계  

가공재  사용 는 돌  시공  계도 에 맞 어 공 도  하여 감독원  승  고 하여  한

다.

-  눈

  눈  폭  9m/m   하  눈  합비는 1:3  한다.

- 다듬

    다듬  도는 계도 에 지  것  하  감독원  승   한다.

- 

 ∙ 닥에 는 콘크리트  끗  한후 틀에  평심  고 리,  등   

는 에   나간다.

∙ 에 어   고 게 한 후 돌 에 나  쐐  등  가 하  고 가 없고 눈  맞게 

나간다.  나 쐐 는 몰탈  충진 고 돌  움직 지 게 고  다  빼어내고 그 리   채

운다.

∙ 곡  곡  경계  용하여 동 간격   루어지도  한다.       

∙ 직  여 에 하여는 50㎝ 상 규격  경계  3개  사용하여 리하여 시공하여  한다.



Ⅶ. 지 리공사

1.     사  항

2. 식재 지 리

3. 시 지 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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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항

1.1 용

1)  목식재  , 식재공사  시 공사  공후 간 는 별도  독립  공  시행

는 지 리에 한  든 업공 에 용한다.

2) 든 업공 함  , , , 시비, 목시비, 병충해 ,   , 지주목 재결 , 

월동 업  시 , 리등  말한다.

1.2 건

1) 공사 공후 착 간동  지 리공사가 별도  책 었  경우에 용한다.

2) 착 간 함  가  당사  하는 계 에 한  시행규  70  별  1에 한 경식재공사  

경시  공사 하 담보책 간  용하여  간동  지 리 업  시행하는 것  말한다.

3) 지 리 업  업 후  업상  료하게 나타나도  사진  , 보 하여  하 , 매 업 료마다 

감독  , 검   한다.

2. 식생 지 리

2.1 시공

1) 용  : 목  ,  등 식  지 리에 용한다.

2) 용어  

①  : 목  착과 량  가  목  목  미 , 목생리, 생  등  고 하  가지  

 리하는 업  말한다.

②  : 식재지내에 들어  하고 는  거함  말한다.

③  :  한 생 과 드럽고 균 한 지   등  목   

한  주는 것  말한다.

④ 시비 :  생  돕  하여 비료  주는 것  말한다.

⑤ 목시비 : 목   진하고 쇠 한 목에  주  하여 퇴비등 질 비료  학비료  주

는 것  말한다.

⑥ 병충해  : 병원균  주체내에 하는 것  지하고, 미 주체 에 착하 거나 그 에  

병원균  죽 거나 동  억 함  병  생  미연에 지하고 생후  산  지하  하여, 

한 해충  한 피해  시키  하여 , 미생  등  살포하는 것  미한다.

⑦    : 식  건강한 생  해 상태  식  생 상 등  고 하여 식 목,   

 등에 실시하는 주 ( 한  공 )  빼 (과다한  거) 업 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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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지주목결  : 목식재시 한 지주목  공사 공후 착 에 연  는  상에 해 

결 상태가 느 해 거나 지주목 체가 훼 어 능  하지 못했  경우  보 하거나 재결

함  말한다.

2.2 재료

1) 비료 : 비료  는 각 별 특   상태 등  고 하여 시한다.

2)  :  살충 , 살균    등  사용하  사용 는 식  병충해    살포목

에  시한다.

2.3 

1)  

가.  : 내  통 나 상태  량에 비하여 생   내거나 도 지 등  내어 

 다듬는다.

나. 강  :  가지 내   지 어내  등   다듬는다.

2)  별, 상별등 필 에  감독원과 한 후 견본   실시해  한다.

3) 목  상  생  거    다듬  해 6월～8월사 에 하계  실시하  

도 지, 포복지, 맹 지, 평행지 등  거한다.

4)  주  한  가지  목  간  12월～3월사 에 동계  실시하  허 지, 

병든가지, 차지, 내향지, 하지 등  낸다.

5) 단

①  가지   다 에 생 할  는 눈  하나도 남 지 고  싹 가지  리거나 

  는  ,   크  등  고 하여 거한다.

②  가지   마   눈  나   상  편  경사지게 단한다.

2.4 

1) 업  가  가 하  나 생 에 시행하  4 ～6  실시한다.

2) 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 뿌리  지하경   거해  하 , 거  는 식재지 는 

식재지역  , 처리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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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 살포하는 경우는 처리 (PREEMERGENCE HERBICIDE)  경엽처리 (POSTEMERGERCE 

HERBICIDE)  하여 목 에 맞게 살포하 , 도, 살포량, 살포 계  주행 도 등  고 하여 단 에 

량  살포하여  한다.

2.5 

1) 시

① 들 는  가 3～6cm 내가 도  시  실시하고 타 는 식  생 에 지  주지 

 목 에 합 는 내에  시  실시해  한다.

② 는 사용목 에 합 도  실시하  들 는  생  한 6월～9월에 지 는 과 가

에 집  실시한다.

2) 

① 계  검하고  돌등 질  거한다.

② 상태에    한다.

③ 동식 계(HAND MOWER)는  150㎡미만  경우에 사용한다.

④ 키가 큰 는 한 에 지 말고 처 에는 게 주고 상태  보 가   낮게 다.

⑤ 여진 는 에 남겨 지 말고 비나 크   린다.

2.6 시비

1) 시비시 는 지상  지하  생  한 시 에 실시하  난지 는 하 에, 한지 는 과 가

철에 집 시킨다.

2) 질 , 산, 가리  간 30g, 15g, 30g/㎡  지 도  시비한다.

3) 시비

① 가능하  업후 비  직 에 실시하  가능시에는 시 후 한다.

② 비료는  에 고루 살포하  시비후 지엽에 착  비료  거하여 비료해  피한다.

③ 병시에는 시비  피한다. 한지  경우 고 에  시비는 피해  시킬  므  가능한한 시

비  하지 는 것  원 , 생 진  상 는 등 시비가 드시 필 한 경우  도  하게 비

 시비하여  한다.

2.7 목시비

1) 비는 늦가  낙엽후 10월하 ～11월하   얼 지, 는 2월하 ～3월하  피  지 사용

하고, 비는 목생  4월하  ～ 6월하 지 사용해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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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비료량   상태, ,  등  고 하여 결 한다.

3) 시비

가.  30cm, 가  30cm,  50cm 도   내고 퇴비(  질 비료)  량  후 복

한다.

나. 상 사  시비하  1 에는 목  심  2개 에, 2 시에는 1  시비  간  2개  시비후 

복 한다.

2.8 병충해 

1)   

① 식재  경식  경  비하고 한 비 리  하여 건 하게 생 시켜 병충해  지 도  

 하여  하   한 살포  하여  한다.

② 병충해가 병한 경식  에 살포  하여 하여  하고 염  강한 병에 걸  경우

에는 가지 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취하여 각하여  한다.

2) 살

① 병충해     한 살포는 살충  살균  사용하 , 살포 업시 사 , 동 , 건 , 차

량 등에 피해  주지 도  주 한다.

② 사용 , 살포량, 살포시 ,   등  식  병충해  살포목 에 다.

3) 간주

① 병충해에 걸 는 나 나 가 쇠 한 나   복하  하여 처리하는  주 시 는 

동  한 5월 ～9월말 사 에 하고, 산 용  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.

② 간주   다 과 같다.

- 간주  사  키 는 곳에 끈  매단다.

- 나 에   5～10cm 는 에 드릴  지  5mm,  3～4cm 게 

20～30°각도  비 듬  뚫고, 주  톱 러  끗  거한다.

- 같    뚫는  쪽에 지상에  10～15cm  는 곳에 주  1개   뚫는다.

- 나  매달린 간주 에 미리 비한 량   어 는다.

- 주  한쪽   러나 도  해  주 에  가득채워 주

  공   빼낸다.

-  끝에 는 플 틱주 에  끼워  러나 지 도  고 시킨다.

- 같   나 지  쪽  주 에 연결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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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간주  마개  닫고 지  2～3mm   뚫어 는다.

- 통   다없어지  나 에  간주  걷어내고 주 에 도포  다 ,

  나 껍질과 나  도  코 크마개  주  막 다.

2.9   

1) 

① 폭  1/3 도 는 뿌리  크 보다 간 게  10cm 도    만들어    

 다 곳  지 도  한다.

② 는 지 과 엽  하여 실시하 ,  건 시나 한 시에는 식목에 계 하여  

지하여  하 , 는 , 몰시  원  한다. 는 가 에 어 는 간   병충

해  생  우 므  슬  걷  어느 도 마 상태  낮에 하여  한다.

③ 목  는 연간5  가 시에는 가 한다.

④  는 하게 할  없  가 가  타지 도  여건  고 하여 결 한다.

2) 식  생 에 지  하는 에는  는 심   등   용하여 충 한 업

 하여  한다.

2.10 지주목재결

1) 공사 공 듬해 만 1  시 1  실시함  원  하  연재해에 한 훼 시는 시 복 하여  한다.

2) 계도 과 하도  시공하  주 향  고 하여 시공한다.

3) 지지목과 목  결 는 필  충재  삽 하여 목  상  지한다.

2.11 월동 업

1) 식 목  가 겨울철 경에 할  도  하  하여 월동에 필 한 다   한다.

① 싸주  : 식하고  하는 나 가 식상태에  거나 지하고가  나 는  산  억 하

고 태  직사   피   피  짐  보 하  병충해   지하  한 

 마포, 지, 새끼 등  용하여 지  곳 하   싸주어  하  그해  여  경과시킨다.

② 뿌리 개 : 한 과    억 하고   지하  하여 뿌리주 에  

 뿌리  어주거나 짚, 목쇄편, 겨 등  어 다.

③  :  계  는 시 에 식재할 경우   심한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 하지 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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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  가지  감  에 하여 처리한다.

④ 한 : 동해  우 가 는 과 난한 지역에  생  한 목  한냉지역에  시공하  에는 지

, 지  보  동해가 상 는 에 식재한 목 나 

    5℃ 하  하강하  다 과 같   취하여  한다.

․ 한냉 에 한 동해  지하  한 짚싸주

․ 동결  한 뿌리동해  지하  한 뿌리 개

․ 목  동해 지  한 한 개

․ 한 해  지하  한 

⑤ 뗏 주  :  생  돕  하여 한지 는 , 가 에는 난지 는 늦 에  여 에 뗏  

다.  뗏  지  생  할  게 1～2 다. 뗏  께는 2～4mm 도  주고, 다시 

에는 15  지난후에 주어 하  철에 껍게 한 에 주는 경우에는 5～10mm 도  시행한다.

3. 시 지 리

3.1 , 편 시

1)  시   보  복하거나, 내용한도에 달했  경우에는  체 는 개  행한

다.

2) 게시  체, 개  함께 용상 에  보충 나  는 에 한 업  행한다.

3) 시  상   하  에 건 리  동 한 계  도 하여 상  지하는 

보 과 상에 한 보 ,  행하여 나 능  복시키는 사후보  행하여 능  지시

켜  한다.

4) 보

① 검  상 검과 검  하여 시행한다.

② 청 는 상청  (원내 청  포함하여 , 사각  등  용시  청 )  청  (포  

청 등)  하여 시행한다.

③ 미  지  , 청  하여 도 한다.

④  등  

⑤ 러한 가～  업  업계  립하여 검 , 체크리 트, 상 견시  ,처리  포함한 

검  하여 실시하여  한다.

5) 사후보

① 시 검

② 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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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타 ( 용사항 나 리상 필 에  행한다)

① 보 충

② 시

③ 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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